
<교무처, 2018.01.16.>

 ▢ 2년제 4학기, 3년제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한자가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, 본인의  
   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

 ▢ 유예기간 : 학기 단위로 1회만 가능
 ▢ 유예조건
  - 졸업유예자는 최소 1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
   ✼ 졸업유예자는 전공(NCS/현장중심)교과목, 교양ž직업기초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교과목 성적의  
      등급은 재학생과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
  -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졸업탈락자와 동일하게 적용(학점당 등록)
  -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 불가
  

 

 ▢ 신청대상 : 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
  -졸업탈락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/ 성인학습자 별도반 제외) 
 ▢ 신청자격 : 2년제/ 3년제 졸업학점을 충족하고, 각각 4학기/ 6학기 이상 이수한 자
 ▢ 신청기간 : 2018. 01. 17.(수) ~ 01. 23.(화) 
 ▢ 신청방법 : 졸업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
   ✼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
 ▢ 진행절차 : 졸업유예 신청자는 최종 검토 후 졸업 사정(심사)시 졸업유예자로 별도 처리    
 

 ▢ 졸업유예를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강 또는 미등록한 경우 졸업유예를 교무처 직권  
    으로 취소하고, 당초 졸업예정 시기로 졸업 처리
 ▢ 졸업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또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졸업유예 취소 불가
 ▢ 학기 개시 후 질병, 군 입대, 취업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<졸업유예취소  
    신청서>를 제출하여 취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졸업유예학기의 졸업자로 처리
   ✼ 졸업유예 취소 시, 등록금 반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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